
2.1.4.2.3.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

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

관위원회를 구성 및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 이에 따라 다음의 기

관위원회 구성 현황에 관한 본 지침의 권고서식 [제4호 서식]과 운영

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다만,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한 경

우에는 그 협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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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. 지정 신청

[제4호서식]권고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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